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297,304,240 8,919,127

일반회계 251,960,975 7,558,829

특별회계 45,343,265 1,360,298

기타특별회계 45,343,265 1,360,298

상수도사업특별회계 5,815,092 174,453

수질개선특별회계 34,084,329 1,022,530

의료보호특별회계 344,398 10,332

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5,099,446 152,98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 세입·세출예산 ”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“ 해당없음 ” 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“ 변동없음 ” 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167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20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

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- 1 -


